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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토양과 지하수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의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농업과 산업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토양의 오염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지하수 

오염을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 인간의 건강과 동식물 서식지인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금속광산 및 석탄광산, 불량매립지, 산업시설배출오

염물질, 유류누출 등에 의한 토양오염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하였으며, 위해성평가제도, 토양정화 검증제도 등 

토양환경보전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2004년 12.31 개정법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

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한 토양복원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오염이 확산되고,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이 미흡함에 따라 ‘지하수수질보전종합대책(2005~2014)’을 수립하는 등 토양 

및 지하수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내의 법,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양․지하수 관련 정책의 시행단계에서 세부절차가 미흡하여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토양환경평가제도, 미군반환기지 복원, 광산오염 정밀조사 등에서 다양한 현안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럼은 토양․지하수환경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취지로 2003년

과 2004년도 「토양(․지하수)환경정책 및 기술발전을 위한 포럼」에 이어 2005년도부



터 「토양․지하수환경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향후 

토양․지하수환경 정책을 추진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6년 한 

해 동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포럼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부서 담당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 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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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취지∣ 1

1. 포럼의 취지

1990년대 초반 이후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방안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의 토양보전정책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1995년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토양오염방지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

년부터는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1993년 지하수법 제정이후 정부는 수질실태 파악 및 오염방지조치명령을 

규정하는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을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지하수의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1996년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2년에

는 지하수 환경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보완, 수립, 공고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토양․지하수의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토양보전기본계획, 지하수수

질보전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토양, 지하수의 관리가 별개의 

법으로 각각 시행되고 있어 연계 또는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수단 및 정책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지하수보전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또한, 폐기물이나 

매립지에 관련된 법령 등과의 상호 보완 및 공조도 필요하다.

현행 토양오염조사체계로는 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

된 부지를 찾아내는 효율이 대단히 낮다. 또한, 매년 조사결과 자료에 대한 지역별, 

지점별, 토지용도별 오염도 특성 및 지하수 오염과 상관관계 등 다각적인 오염도 분석에 

한계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기준으로 제시 

되지 못하는 문제, 유해물질 판단시 법체계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문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기준에 따라 상충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현실적 접근을 위한 토양환경보전법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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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토양 및 지하수의 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과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포럼은 토양․지하

수환경에 관한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심층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고 평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토양․지하수환경에 관한 평

가 및 대안 제시의 과정을 통하여 국내 전문가의 역량 제고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의 운영방식∣ 3

2. 포럼의 운영방식

본 포럼은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각 1~2건의 주제발표를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럼의 발표 및 논의주제는 주제발표 및 논의 과정 중에 도출되

는 토양․지하수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현안 이슈를 대상으로 포럼을 운영하면서 결정한다.

토양․지하수환경정책과 기술개발에 관한 현안 문제와 대안에 관한 발표, 이에 대해 

심층 논의를 통하여 정부의 추진정책 및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포럼 참여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 환경

기술진흥원의 토양․지하수보전에 관련된 전문 인력과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나, 

참여를 원할 경우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개방형을 기본으로 한다.

한편 포럼의 운영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한국환경정책․평
가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금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년도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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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측정망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부지에서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 토양측정망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3. 외국조사사례

4. 국내조사사례

5.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6. 토양오염조사체계의 문제점

7. 토양오염조사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

박용하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7



8 ∣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9



10 ∣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1



12 ∣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3



14 ∣ 토양 ․ 지하수환경포럼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5





토양오염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정책의 고찰∣ 17

주요 토의내용(1차)

◎ 토양오염 정화 책임

의견)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에 비하여 토양오염 조사비용(토양시료 채취부터 분석까

지)이 고가로 알려져 있음.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 분석 비용이 고가라는 점은 자발적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오염 원인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오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의견) 미국에서 PRP(정화책임 부담 가능성이 있는자)의 범위는 오염된 토지의 소유

자, 오염 발생 시점에서 오염물질을 생산 또는 이동시킨 사람, 오염물질을 현재의 오염된 

장소로 투기한 사람 등이 모두 책임자에 속하여 정화책임 및 위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미국의 경우 엄격한 책임법규의 실행으로 조사가 기본사항이며, 책임비용

이 조사비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책임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정화의 실행여부, 한계,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소급

의 대상 여부 등 법체계가 정립되어야 조사 체계도 변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질의) 양수인의 책임 문제와 조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응답) 본인이 오염의 원인자이든 아니든 소유한 오염 토지의 재산가치가 떨어지므로 

정화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은 일반 법 상식으로 받아질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수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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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무과실일 경우에만 책임이 없음.

질의) 일본의 경우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면 토지소유자는 과거 원인자

에게 책임규명을 묻는 다고 알려져 있음.

응답) 우리나라 법에는 오염원인자에 양수인도 포함되고 실제 오염자와 확대된 오염원

인자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정부가 소유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면 

현재 소유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 실제 원인자에게 정화비용에 대한 

부산권을 요구할 수 있음. 미국의 PRP도 마찬가지이나 이럴 경우 법리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과거 사실을 현재의 법에 적용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

을 정하여 정부지원 100%, 부분적 정부지원, 원인자부담 100% 등으로 나누고 있음.

질의) 일본의 경우 토지대장에 토지매매 거래시 전문기관에 토양분석 의뢰를 의무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응답) 토지매매시의 규제로 분석결과를 제출하는 것은 조사비용의 부담을 주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시험방법의 기술적, 숙련도에 

따라 다른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됨. 즉, 법체계의 문제와 함께 공정시험방법

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보임.

◎ 토양측정망의 운영

의견) 환경시료의 분석 결과는 실제로 매번 같은 값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여러 번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때 신뢰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있음.

질의) 토양측정망에서 측정 지점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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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측정 지점들 간의 개연성에 대한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 현실에서 조사자의 독립

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의견) 토양측정망의 운영 목적이 오염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 모니

터링이라고 볼 때 토양측정망과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놓고 논의하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의견) 문제의 초점을 중앙 정부에서 하는 측정망이 아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실태조

사에 맞추어야 함. 그리고 측정지점의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제2차 포럼

워싱턴주 환경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근 경향

Cleanup Regulations in Washington State

1. Introduction of Washington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goals statues, programs, 

budget(funding sources/expenses)

2. Outlines of cleanup regulations(soil, groundwater, 

and air related): Toxics cleanup Program and 

Model Toxics Control Acts

3. Emerging issues(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related) in US

박헌석 엔지니어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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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싱 톤 주 환경부 : 
토양 및 지 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 근 경 향 에 관 련 하 여 ...

C leanup Regu la tions in  W ash ing ton S ta te

박헌석

Sen io r C iv il and  Env ironm en ta l E ng inee r
Tox ics C leanup  P rog ram : 

h ttp ://w w w .ecy.w a.gov/ecyhom e .h tm l

M ay  9 , 2006

2박 헌 석

Today ’s Agenda

In troduc tion  o f W ash ing ton  S ta te ’s 
env ironm en ta l p ro tec tion  agency: goa ls , 
s ta tues , p rog ram s, budge t (fund ing  sou rces/ 
expenses);

O u tlines  o f c leanup  regu la tions  (so il, 
g roundw ate r, and  a ir re la ted ): Tox ics  c leanup  
P rog ram  and  M ode l Tox ics  C on tro l Ac ts ;

Em e rg ing  issues  (so il and  g roundw ate r 
po llu tion  re la ted )  in  U S ; and

Q /A : any  pe rsona l o r w o rk  re la 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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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헌 석

C a n ad a

4박 헌 석

US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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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박 헌 석

O lym p ia , W ash ing ton

C an a d a

6박 헌 석

W A Sate llite  Im age:    360m ile  x  240 m 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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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헌 석

8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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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박 헌 석

Sea ttle

10박 헌 석

M oun t Ra in ie r  (14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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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박 헌 석

12박 헌 석

T he  anadrom ous var iety  of  the  ra inbow  trout , 
hav ing  s ilvery , unstr iped s id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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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박 헌 석

Vote for Q uarter Co in D esign (2005 )

14박 헌 석

Popu l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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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박 헌 석

Pe r Cap ita  Persona l Incom e

1 98 0 -2 004 : In fla tio n -A d jus ted  to  2 0 04  D o lla rs

16박 헌 석

Educationa l A tta inm en t
(W ash ing ton  S ta te )

Popu la tio n  25  Yea rs  and  O v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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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박 헌 석

M isc .

• P opu la tion : 6 .0  m il (2004 ); 

• Land : 68 ,139  sq  m i (176 , 479  sq  km )

• 42 nd s ta te  in  1889 ; la te  1890s, m a in  s tag ing  
po in t fo r go ld  m ine rs  to  A laska

• Industry : hyd roe lec tric  pow er, a irc ra ft bu ild ing , 
sh ip-bu ild ing , h igh- tech , tou rism , ag ricu ltu res

• Incom es: M ed ian  $35 ,000  pe r cap ita  (11 th; 
s ligh tly  h ighe r than  U S  Avg (2005  da ta )

• P o litica l c loud : L ibe ra l and  D em oc ra tic  pa rty  
con tro l: house , sena to r and  gove rno r

18박 헌 석

W ash ing ton S ta te  D epartm ent o f Eco logy

W ash ing ton 's  p rinc ipa l env ironm en ta l
m anagem en t ag ency  and  c rea ted  in  1970 ,
P ro tec t bo th  hum ans and  the env ironm en t 
from  po llu tion , 
R es to re  and  p rese rve  im po rtan t ecosys tem s 
tha t sus ta in life , and  find  w ays to  m ee t 
hum an  needs  w ithou t des tro y ing  
env iro nm en ta l resou rces and  func tions , and
Im p rove  the  eco nom ic  v ita lity  o f bus iness  
and  ind iv idua 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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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박 헌 석

Agency O verv iew (Budget and  P rog ram )

B ienn ia l B udge t: $810  m illion  (ope ra ting  budge t 
1 /2  + cap ita l budge t); $70/c itizen/yea r

F u n d in g  S o u rce , 2 0 0 6

S ta te  
G e ne ra l F und

21 %

Fede ra l F und
19%S ta te  T o xic  

C o ntro l 
A ccount

2 0%

O the r 
d ed ica te d  

funds
40 %

20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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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박 헌 석

C om pos ition  o f W orkfo rce :  D O E

22박 헌 석

P rog ram s &  Serv ices

대 기 관 리 국 (A ir Qua lity): 워 싱 턴 주 의 대 기 상 태 를 보 호 하 고 보 존 하
며 향 상 시 킴 으 로 써 현 재 와 미 래 세 대 가 살 기 에 안 전 한 공 중 보 건
과 환 경 , 그 리 고 보 다 나 은 삶 의 질 을 제 공 함 .

환 경 평 가 국 (Env ironm enta l Assessm ent): 환 경 상 태 에 관 한 정 확
하 고 객 관 적 인 자 료 를 제 공 함 으 로 서 워 싱 턴 주 환 경 부 가 얼 마
나 효 과 적 으 로 운 영 되 고 있 는 지 를 평 가 하 고 , 일 반 시 민 에 게 환
경 자 료 를 제 공 하 여 , 주 어 진 예 산 의 효 용 을 극 대 화 시 킴 . 

유 해 폐 기 물 및 독 성 화 학 물 질 재 해 방 지 국 (H azardous W aste  and  
Tox ics Reduc tion): 괘 적 한 생 활 환 경 의 조 성 , 오 염 방 지 및 안 전
한 폐 기 물 관 리 . 

핵 폐 기 물 관 리 국 (Nuc lear W aste): 미 국 연 방 에 너 지 청 으 로 하 여
금 발 생 된 각 종 폐 기 물 철 저 히 관 리 하 게 하 여 H an fo rd 지 역 및
그 인 접 지 역 의 대 기 , 수 질 및 토 양 을 보 존 함

해 양 및 지 표 수 변 (Shore land ) 환 경 보 호 국 (Shore lands and 
Env ironm enta l Ass is tance): 지 역 사 회 와 협 력 하 여 건 강 한 분 수
계 (w a te rshed )를 보 존 하 고 , 주 전 역 의 환 경 적 관 심 들 을 촉 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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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박 헌 석

P rog ram s &  Serv ices (continued)

고 체 폐 기 물 관 리 국 (So lid  W aste  and  F inanc ia l Ass is tance):
워 싱 턴 주 에 서 생 성 되 는 쓰 레 기 양 을 줄 이 고 그 로 인 한 악 영
향 을 최 대 한 감 소 시 킴 .

오 염 물 누 출 의 예 방 및 대 책 관 리 국 (Sp ill P reven tion , 
P reparedness, and  Response): 오 염 물 누 출 에 대 한 포 괄 적
인 준 비 ,대 응 을 통 하 여 워 싱 턴 주 의 환 경 , 공 중 보 건 , 안 전 을
지 키 고 특 별 히 워 싱 턴 주 의 하 천 과 토 양 에 유 류 누 출 을 예 방
하 고 유 류 나 유 해 물 질 이 누 출 됐 을 경 우 효 과 적 인 대 응 을 할
수 있 도 록 함 .

독 극 화 학 물 정 화 관 리 국 (Tox ics C leanup ): 환 경 오 염 물 질 제
거 및 정 화 .  H ow  C cean is  c lean?

수 질 관 리 국 (W ate r Q ua lity ): 워 싱 턴 주 의 수 질 을 보 호 하 고 원
상 태 로 회 복 시 키 는 임 무 . 

수 자 원 관 리 국 (W ater Resources): 현 재 와 미 래 세 대 의 자 연
환 경 과 워 싱 턴 주 지 역 사 회 의 수 요 에 대 응 할 수 있 는 수 자 원
관 리 임 무 . 

24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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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박 헌 석

26박 헌 석

An  O verv iew  o f 

W ash ing ton S ta te  C leanup 
Regu la tions:

M ode l Toxics C leanup  Ac t: 
Tox ics  C leanup  P rog 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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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박 헌 석

R eg iona l and  F ie ld  O ffices

28박 헌 석

R egu la to ry  Au tho rity

S tatute
• In it iat ive  9 7 , passed  by  th e  voters  in  

N ovem ber, 19 8 8  genera l e lect ion
• Cod if ied  as  Ch apter 7 0 .10 5 D  R CW

R ules
• W A C  17 3 -3 4 0  (C le anup  regu lat ion )
• W A C  17 3 -2 0 4  (S ed im ent m anagem 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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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박 헌 석

K ey P rinc ip les

• Po lluter  pays

• Perm anent  rem e d ies

• Pub lic  part ic ipat ion

• F avor tow ard s  act ion  instead  of  
argu ing

• Innovat ion

30박 헌 석

Tox ics C leanup  P rog ram

A round  10 ,000  c leanup  s ites  (6000  from  LU ST ); 144  
FTE

M a jo r S take  H o lde rs : P e tro leum  com pan ies, po rts , 
env ironm en ta l g roups B us iness  and  ind iv idua ls  
engaged  in  the  c leanup  o f con tam ina ted  s ites
– In su rance  com pan ies, Lende rs , deve lope rs, 

rea lto rs
– O w ne rs  o f con tam ina ted  s ites
– W ate r pu rveyo rs
– C itizens  in te res ted  in , liv ing  nea r, o r a ffec ted  b y  

con tam ina ted  s ites
– Tank ow ne rs /ope ra to rs /p ro v ide rs
– H om es and  bus inesses  a ffec ted  b y leak ing
– U nde rg round  s to rage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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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박 헌 석

H aza rdous Substance D efin ition

• A ny  sub stance  that  is  a  h azardous  
substance  under  federa l superfund  law

• D angerous or  ex trem e ly  dangerous  
hazardous  w aste  under  state  h azardous  
w aste  law

• Petro leum  and  petro leum  products

• O ther sub stances  determ ined  b y  E co logy  
b y  ru le

32박 헌 석

D efin ition  o f H azardous Fac ility

• Phys ica l structures  inc lud ing :

B u ild ings P ipe lines
Landf ills Ponds
W ells V eh ic les

• A ny  s ite  or  area  w here  a  
hazardous  substance  has  been  
d isposed  of  or  otherw ise  com e  to  
b e  lo ca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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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D isca rded D rum s

34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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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G as S ta tion

36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 E lec trica l Substa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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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G as W o rks P lan ts  (coa l and  o il-
p rocess ing  fac ility ; 1900  - 1956) 

38박 헌 석

G as W orks Park  now  (on-go ing  c lea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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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박 헌 석

G as W orks Park  (on-go ing  c leanup )

40박 헌 석

Exam p le Fac ility- Industria l A 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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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
M in ing  S ites  &  Fac ilities

42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M ilita ry  B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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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M ilita ry  Bases

44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H anfo rd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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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H anfo rd  S ite

46박 헌 석

E xam p le Fac ility
A rea-w ide Con tam in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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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박 헌 석

Po ten tia lly  L iab le  Person (PLP )

• Current ow ner and  operator

• O w ner and  operator at  th e  t im e  of  re lease

• Persons  w ho  ow ned  th e  hazardous  substance  
and  arranged  for d isposa l, treatm ent or  
transport (i.e ., generators)

• Persons  w ho  transported  the  h azardous  
substance  (i.e . transporters)

• M anufacturers  of  h azardous  substances  th at 
cause  po llut ion  w hen  used  accord ing  to  th e ir  
instruct ions  (e .g . pest ic id es)

48박 헌 석

N a tu re  o f L iab ility

• J o int  and  S evera l--O ne  or  a ll PLPs m ay  
be  liab le  for  ent ire  c leanup

• S tr ict  liab ility --PLPs are  liab le  
regard less  of  w ho ’s  fau lt  it  w as  that  
po llut ion  occurred

N O T E :  E x cept  in  em ergenc ies , E co logy  
m ust  issue  PLPs a  not ice  us ing  the  
procedures  in  W A C  17 3 -3 4 0 -5 0 0  
before  order ing  act ion  at  a  s 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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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fenses to  L iab ility

• A ct  of  G od  or  A ct  of  w ar
• A ct or  om iss ion  of  a  th ird  party  (e .g . 

trespasser), prov ided  utm ost  care  w as  
used

• Innocent  purchaser , prov ided  used  “a ll 
appropr iate  inqu iry ” into  prev ious  
ow nersh ip  and  uses  of  property

• S ub stance  law fu lly  used  for  dom est ic  
purposes

50박 헌 석

D efenses to  L iab ility

• S ubstances  app lied  to  food  crops  w ithout  
neg ligence  and  in  accordance  w ith  a ll 
app licab le  law s  and  regu lat ions

• Lenders  that  d idn ’t  part ic ipate  in  the  
m anagem ent of  the  fac ility

• P lum e  C lause : S ubstance  cam e  to  b e  
located  on  the  p roperty  so le ly  as  a  resu lt  
of  m igrat ion  th rough  the  ground  w ater  
from  an  off-property  sour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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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eps in  the  C leanup P rocess

• S ite  d iscovery  and  report ing

• In it ia l invest igat ion

• S ite  h azard  assessm ent &  rank ing

• Inter im  act ion  ( if  necessary)

• R em ed ia l in vest igat ion/feas ib ility  
study : C leanup  standards , po ints  of  
com p liance , r isk  assessm ent , how  c le an  
is  c lean??

52박 헌 석

S teps in  the  C leanup P rocess (con tinued)

• S e le ct ion  of  perm anent c leanup  act ion
• S ite  c le anup  
• S ite -c lo sure
• If  contam inat ion  left  on  s ite : 

Inst itut iona l contro ls
F inanc ia l assurance
Com pliance  M on itor ing
Per iod ic  rev iew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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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 in is tra tive  Approva l P rocesses

• Independent  rem ed ia l act ions
• Consent  decree :

S tandard  sett lem ent
Prospe ct ive  purchaser  agree m e nt

• A greed  order
• E nforce m ent order
• “N o F urther  A ct ion ” le tter  und er  

E co logy ’s  V o luntary  C leanup  Program

54박 헌 석

Pub lic  Pa rtic ipa tion  in  C leanup D ec is ions 

• N o backroom  dea ls !
• Pub lic  part ic ipat ion  p lan
• Pub lic  not ices/m eet ings/form a l 

hear ings
• Pub lic  part ic ipat ion  grants
• C it izen  te chn ica l adv 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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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leanup  S tandards

C leanup  S tanda rd  

=C oncen tra tio n  (c leanup  le ve l, com p liance  

s ta tis tics ) 

+   A pp licab le  S tanda rds  in  S ta te  &          

Fede ra l Law  (A RA Rs) +   Po in t o f C om p liance

•M ust use  R M E : “ reasonab le  m ax im um  exposu re ” &

•A R A Rs: A pp licab le  o r R e levan t and  A pp rop ria te  
R equ irem en ts  o the r than  S upe rfund  Law : 

C hem ica l spec ific : P C B  in  so il < 50  m g /kg
A c tion  spec ific : R C RA ’s land fill d es ign

Loca tion  spec ific : p roh ib itio n  o f land  d isposa l in  a  
floodp la in

56박 헌 석

C leanup  Leve ls C a lcu la tion  M ethods

• M ethod  A  (S im p le  S ite  M eth od ): Look -up  
T ab le  va lues  and  standards  from  other  
app licab le  law s  (A R A R s) &  proce dures  in  
the  ru le

• M ethod  B  (U n iversa l M ethod ): A R A R s
p lus  form u las  &  proce dures  in  the  ru le   

• M ethod  C  (C ond it iona l M ethod ): A R A R s
p lus  form u las  &  proce dures  in  the  ru le  
(use  lim ite d  to  certa in  cond it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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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thod  A : Look-up  Tab le  o f C leanup  Leve ls

R e le v a n t  T a b le  7 2 0 -1  G ro u n d  W a te r  C le a n u p
L e v e ls  f o r  G a s o lin e  R a n g e  O r g a n ic s

P a r a m e te r
T P H

B e n z e n e
T o lu e n e
E th y l  B e n z e n e
X y l e n e s
E D B
E D C
L e a d
M T B E
N a p h th a l e n e s

C le a n u p  L e v e l  ( u g / l )
   8 0 0  ( w i th  b e n z e n e )
1 ,0 0 0  ( w i th  n o  d e te c t a b l e  b e n z e n e )
       5
1 ,0 0 0
   7 0 0
1 ,0 0 0  ( t o t a l  o f  o ,  p  &  m  x y le n e )

     0 .0 1
       5
     1 5

   2 0
   1 6 0  (  to t a l  o f  n a p h t h a l e n e  p l u s

1  a n d  2  m e th y l  n a p h t h a l e n e )

 
 

58박 헌 석

M ethod B  &  C  (R isk-Based  C leanup  G oa l)

H e a lth  R isk  =ƒ (T o x ic ity , E xp o su re )

C he m ica l C on ce n tra tio n ?*R e ce p to rs  (typ e  a n d  ac tiv it ie s )
*R o u te s  (F a te /T ra nspo rt m o de ls )

S o lve  fo r th e  co n cen tra tio n  te rm !

A pp licab le  M ed ia  C leanu p  leve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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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l to  G round  W ate r &  A ir Exposu re  Pa thw ays

L  D isso lved  C o n ta m in a n t P lu m e

Inges tion  of 
G r ou nd  W a te r

S o il I ngestion  &  
D erm a l C on ta ct

E q uilib r ium  
P a rtitio n ing In filtra tio n  &  L ea chin g

M ix in g &  D ilu tio n

V o la tiliza tio n  o f V a po r
Im p ac ted  So il 
a n d /o r N A P L

C lea n  G ro u n dw a ter  F low

A dvection , D isp ersio n , D iffu sio n

S urface  W ater  
B enefic ia l U se  

In h a la tion  
of  V ap or

60박 헌 석

C a lcu la tion  M ethods— M ethod  B

•C leanup  leve ls  are  typ ica lly  based  on  young  ch ild   
exposure
•A llow ab le  r isk  for  carc inogens : 

Ind iv idua l ch em ica ls :  1X 10 -6

M u lt ip le  ch em ica ls  &  exposure  path w ays: 
one  in  one  hund red  th ousand  or  1X 10 -5

•A llow ab le  r isk  for  non-carc inogens :
Ind iv idua l ch em ica ls :  h azard  quot ient  of  one  
M u lt ip le  ch em ica ls  &  exposure  path w ays:

h azard  index  of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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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lcu la tion  M ethods— M ethod C

•C leanup  leve ls  are  based  on  adu lt  exposure : 
d ifferent exposure  factors  app lied
•A llow ab le  r isk  for  carc inogens : 

Ind iv id ua l ch em ica ls :  1X 10 -5

M u lt ip le  ch em ica ls  &  exposure  path w ays : 
1  in  1  hundred  thousand  or  1X 10 -5

•A llow ab le  r isk  for  noncarc inogens :
Ind iv id ua l ch em ica ls :  h azard  quotient of  one  
M u lt ip le  ch em ica ls  &  exposure  path w ays :

h azard  ind ex  of  one

62박 헌 석

R easonab le  M axim um  Exposu re  (RM Es)

• C leanup  le ve ls  m ust  be  b ased  on  the  
reasonab le  m ax im um  ex posure  (R M E ) 
ex pected  to  occur  under  both  current  
and  future  s ite  cond it ions

•T he  M T C A  ru le  spec if ies  defau lt  R M E s
for ground  w ate r , surface  w ater , so il 
and  a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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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asonab le  M axim um  Exposu re  (RM Es)

• G round  w ater : R M E  is  a  person  dr ink ing  the  
w ater 

• S urface  w ater: RM E  is  surface  w ater 
c lass if icat ion  (m ust cons id er both  f ish  
consum ption  and  aquatic  im pacts)

• A ir : R M E  is  a  person  breath ing  th e  a ir  in  a  
res id entia l land  use  sett ing

• S o il: R M E  is  res ident ia l land  use  for m ost s ites ; 
Ind ustr ia l land  use  an  opt ion  for qua lify ing  
ind ustr ia l p ropert ies

64박 헌 석

E xam p le : So il C leanup Leve ls  Exposure  
Pa thw ays o f P rim ary Concern

N o n - p e t r o l e u m
c o n t a m i n a n t s

E v a l u a te  d i r e c t
c o n ta c t  p a th w a y

E v a l u a te
l e a c h i n g
p a th w a y

C o n d u c t
te r r e s t r i a l

e c o l o g i c a l
e v a l u a t i o n

S e l e c t  m o s t  s t r i n g e n t
c o n c e n t r a t i o n  a s

p r e l i m i n a r y
s o i l  c l e a n u p  l e v e l

A p p l i c a b l e  s t a te
a n d  fe d e r a l  l a w s

I f  n e c e s s a r y ,  a d j u s t
p r e l i m i n a r y  c l e a n u p

l e v e l  fo r  n a t u r a l
b a c k g r o u n d  a n d  P Q L

M a y  a l s o  n e e d  t o  c o n s i d e r
v a p o r s  a n d  o t h e r

e x p o s u r e  p a th w a 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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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 p le : So il C leanup  Leve ls fo r 
pe tro leum  p roduc ts

• O ver 20 ,000  cons tituen ts  from  c rude  o il: 
w ide  ranges  o f phys ica l and  chem ica l 
p rope rties  &  to x va lues ;

• Su rroga te  and  frac tio na ted  (equ iva len t 
hyd roca rbon  ranges) app roach .

• U se m u lti-phase  &  m u lti- com ponen t 
pa rtit io n ing  equ ilib rium  m ode l to  assess  
the  leach ing  po ten tia l

66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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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m p le  P etro leu m  P ro d u ct W eig h t C o m p o sit io n s

Fresh
G aso lin e

W ea th ered
G aso lin e

Fresh
D iesel

W eath ered
D iese l

M in era l
O il

B un k er C

A lipha tics
E C  > 5-6 0 .2 3 00 0 .0 92 0 0 .0 0 0 0 0 .0 0 10 0 .0 00 0 0 .0 0 00
E C  > 6-8 0 .2 2 00 0 .2 75 0 0 .0 0 0 0 0 .0 0 10 0 .0 00 0 0 .0 0 00
E C  > 8-1 0 0 .0 9 00 0 .1 20 0 0 .0 2 0 0 0 .0 1 10 0 .0 01 0 0 .0 0 00
E C  > 10 -12 0 .0 3 00 0 .0 13 0 0 .0 7 0 0 0 .0 6 00 0 .0 03 0 0 .0 0 00
E C  > 12 -16 0 .0 0 00 0 .0 00 0 0 .3 5 0 0 0 .3 0 00 0 .1 60 0 0 .0 9 50
E C  > 16 -21 0 .0 0 00 0 .0 00 0 0 .3 4 0 0 0 .3 7 00 0 .7 00 0 0 .0 7 90
E C  > 21 -34 0 .0 0 00 0 .0 00 0 0 .0 0 0 0 0 .0 0 00 0 .00 0 0 .1 1 60
A ro m a tics
B en zen e 0 .0 2 50 0 .0 08 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 0 00
T o lu en e 0 .1 2 00 0 .0 98 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 0 00
E th ylb en zen e 0 .0 2 00 0 .0 30 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 0 00
X y len es 0 .1 1 00 0 .1 30 0 0 .0 0 0 0 0 .0 0 00 0 .0 00 0 0 .0 0 00
E C  > 8-1 0 0 .1 3 00 0 .2 20 0 0 .0 1 0 0 0 .0 0 10 0 .0 01 0 0 .0 0 00
E C  > 10 -12 0 .0 2 50 0 .0 14 0 0 .0 1 0 0 0 .0 0 60 0 .0 01 0 0 .0 0 00
E C  > 12 -16 0 .0 0 00 0 .0 00 0 0 .0 8 0 0 0 .0 3 20 0 .0 07 0 0 .1 4 50
E C  > 16 -21 0 .0 0 00 0 .0 00 0 0 .1 2 0 0 0 .1 8 80 0 .0 80 0 0 .3 6 10
E C  > 21 -35 0 .0 0 00 0 .0 00 0 0 .0 0 0 0 0 .0 3 20 0 .0 46 0 0 .2 0 40

68박 헌 석

F igu re 4 . P red icted  con centration  o f E C  at w ell @ fresh  gaso lin e

1.E-03

1.E-02

1.E-01

1.E+00

1.E+01

1.E+02

1.E+03

1.E+04

1 10 100 1,000 10,000 100,000

S oil T P H , m g/k g  o f soil

C
on

ce
nt

ra
tio

n 
@

W
el

l, 
ug

/l Aliphatic E C  > 5-6

Aliphatic E C  > 6-8

Aliphatic E C  > 8-1 0

Aliphatic E C  > 10 -1 2

B enzene

To luene

E thylbenzene

Xylenes

Aro m atic E C  > 8 -1 0

Aro m atic E C  > 1 0 -1 2

TP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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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ss D istr ib u tio n  o f  C o m p o n en ts in  4  p h a ses @  F re sh  G a so lin e

@ T P H = 1 0 0 m g /k g

@ T P H = 1 ,0 0 0 m g /k g

70박 헌 석

Re la tive  d istribu tion o f Equ iva len t Ca rbon  g roup  in  
d iffe ren t m ed ia  w ith  fresh  gaso line  con tam ina ted  so il 

a t TPH  of 100  m g/kg .

•0 %

•1 0%

•2 0%

•3 0%

•4 0%

W
ei

gh
t C

om
po

si
tio

n

•Aliphatic EC >5 -6

•Aliphatic EC >6 -8

•Aliphatic EC >8 -10

•Aliphatic EC >10 -12

•Benz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s

•Aromatic EC >8 -10

•Aromatic EC >10 -12

E q u iva len t C a rbo n  G ro u p  a n d  B T E X

a t S o il A p p lied
a t G W  P red ic ted  b y 4 -p 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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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PH Pre dicte d at we ll ve rsus  soil TPH me as ure d

1 .E -0 1

1 .E +0 0

1 .E +0 1

1 .E +0 2

1 .E +0 3

1 .E +0 4

1 10 1 0 0 1 ,00 0 1 0 ,0 0 0 1 0 0 ,0 00

Soil TPH, m g/k g of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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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W

el
l, 

ug
/l

Fres h  Gas o line
W eath ered  Gas o lin e
Fres h  Dies el
W eath ered  Dies el
M ineral Oil
Bu nker C

72박 헌 석

F igure 3 . M as s  dis tribution predicted by the s tudy m odel 
@ Fresh gaso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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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tab lish ing  So il Po in t o f Com p liance  

G r o u n d  S u r f a c e

6  f e e t

1 5  f e e t

G r o u n d w a t e r

E c o  w i t h  in s t i t u t io n a l  c o n t r o ls

E c o   w i t h o u t  in s t i t u t io n a l  c o n t r o ls  
&  

D i r e c t  h u m a n  c o n t a c t

V a p o r s - b e t w e e n  g r o u n d  s u r f a c e  a n d  w a t e r  t a b le

L e a c h in g - t h r o u g h o u t  s o i l  p r o f i le   

74박 헌 석

E xam ple  So il R em edy— D ig  &  H au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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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am ple  So il R em edy— Cap

76박 헌 석

E xam p le  Rem edy— So il So lid 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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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 ica l C leanup M ethods— G round  W ater

• Pum p  and  T reat
• Conta inm ent S ystem s
• Perm eab le  R eactive  B arr iers
• “In  S itu ” (In  P lace) T reatm ent

A ir-S parg ing
Chem ica l O x id ation
E nhanced  B iorem ed iat ion
N atura l A ttenuation

78박 헌 석

E xam p le  G W  Rem edy— A ir S tripp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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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am p le  Rem edy— Ben ton ite S lu rry  W a ll

80박 헌 석

Exam p le  Rem edy— Sheet P iling  C /O  W a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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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am p le  G W  Rem edy— A ir Sparg ing

82박 헌 석

E xam p le  Sed im ent Rem edy E lec trochem ica l 
R em ed i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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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xam p le  Sed im ent Rem edy E lec trochem ica l 
Rem ed ia tion

84박 헌 석

T rend  in  S ta tus o f Know n and Suspected  
C ontam ina ted  S ites (as  o f January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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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de l Tox ics Con tro l Ac t-Sum m ary

• Passed  as  a  c it izen ’s  in it iat ive  in  N ovem ber, 
19 88  genera l e lect ion

• R u les  intend ed  to  stream line  process  for 
sett ing  c leanup  leve ls

• J ud gem ent invo lved  in  sett ing  po int  of  
com p liance  &  se lect ing  rem ed ies

• Com m un ity  invo lvem ent in  s ite  c leanup  
dec is ions  is  key  to  success

• W A  S tate  h as m ad e  s ign if icant progress  in  th e  
c leanup  of  contam inated  s ites

86박 헌 석

Em erg ing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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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tu re  Focus o f Eco logy D ep t

R egu la to ry  cons is tency and  p red ic tab ility
T ill 1990 ’s , focused  on  con tro lling  po llu tion  from “po in t”
sou rces (a ir em iss ions  from fac to ry  sm oke s tacks  and  
w a te r d ischa rge  from  sew age  trea tm en t fac ilitie s )
N o t s ign ifican tly  im p ro v ing  desp ite  indus tria l con tro l 
techno log ies .
Po llu tio n  com ing  from  m any d iffused  po in ts , te rm ed  “non-
po in t sou rce po llu tio n .” (ra in fa ll o r snow m e lt, fe rtilize rs , 
pes tic ides , o il, g rease , an im a l w as te , sed im en t from  so il 
e ro s ion , a tm osphe ric  depos itio n )
Pe rs is ten t, B ioaccum u la tive Tox ins  (PB T) : M e rcu ry  and  
F lam e  re ta rdan ts  (R u le  adop ted  1/13/2006 ): Sho re line  
m anagem en t is sues  and  coas ta l res to ra tio n  e ffo rts ; 
M e rcu ry  C hem ica l A c tion  P lan  and  Pes tic ide  Inc iden t 
R epo rting  and  T rack ing
B e tte r w a te r m anagem en t (rive rs , s tream s, lakes , and  
g roundw ate r, e tc .); cop ing  dem and  fo r in s tream uses

88박 헌 석

M a jo r Ac tiv ities/Issues o f TCP  p rog ram

C lean  the  W o rs t C on tam ina ted  S ites  F irs t 
(U p land  and  Aqua tic )

M anage  Underg round  S to rage  Tanks to  
M in im ize  R e leases

Se rv ices to  S ite  O w ners  tha t Vo lun tee r to  
C lean  up  the ir C on tam ina ted  S ites

A reas o f W ide-Sp read  C on tam ina tion

Exp loded  O rdnances a t Fede ra l Fac ilit ies

Abandoned  M ine  S ites , o rphan  s ites

Supe rfund  S ite  T ransfe rs  to  the  S ta te .



워싱턴주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정화법과 최근 경향∣ 67

89박 헌 석

P rospec ts o f the  sa le/ow nersh ip  o f 
C on tam ina ted  p roperties v ia  B rownfie lds P rog ram

P rim e  rea l- es ta te  lo ca tions : gas  s ta tio ns , indus tria l and  
re ta il p rope rties…
N ew  and  expanded  p rog ram s:  R ev ita liz ing  con tam ina ted  
s ite s / lands : land  is  va luab le  and  fin ite  resou rce : sh ifting  
the  pa rad igm  from  “c leanup ” to  “c leanup  and  reuse ”
2002  “sm a ll b us iness  liab ility  re lie f and  B row n fie ld s
rev ita liza tio n  ac t”; fund ing  m echan ism s from  fede ra l and  
s ta te , p riva te  indus tries
R em ed ia tio n  o f pe tro leum  con tam ina ted  p rope rty : o ld  
gas  s ta tio ns  s ites , le ss  agg ress ive  app roach  a llow ed , 
na tu ra l a ttenua tion  rem edy; e lig ib le  re la tive ly  low - risk  
s ite s
M arke tab ility  o f con tam ina ted  p rope rty : “fixed ” o r 
“gua ran teed ” c leanup  cos t b y  consu lting  firm s  vs . 
lende r ’s  liab ility  on  p ro spec tive  pu rchase rs ’ o the r 
co lla te ra ls

90박 헌 석

H o t Issues: techn ica l &  po licy

O p tim iza tion  o f g roundw a te r rem ed ia tion  
sys tem s a t RC RA  co rrec tive  ac tion  fac ilit ies

Em erg ing  con tam inan ts : P e rch lo ra te (rocket 
fue ls ); 1 ,4-d ioxane  (so lven t &  s tab ilize r in  
ch lo rina ted  so lven ts); N -N itro sod im e thy lam ine
(N D M A : rocke t fue ls , pes tic ides, rubbe r tires , 
d yes)

C u rren t S ta tus  o f R BC A : risk-based  c leanup  
leve ls : resu lting  c leanup  leve ls  ex trem e ly  
va riab le  

Vapo r In trus ion  risk  eva lua tion  and  
co rrespond ing  rem ed ia l ac 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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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박 헌 석

D enver P ost: 
Jan uary 20 02

•A  m o ther (a  s ta y-a t 
ho m e m o m ) o f tw o  
k ids  a t age o f  34  yrs  
d ied  w ith  a  cancer.
•S h e liv ed  th is  h ouse  
fo r 6  yrs , d id  n o t 
sm o ke o r d rink .
•C on cen tra tion   o f 
D C E  at indo or a ir is  7  
tim es h igher th an  
regu la to ry  lev el

91박 헌 석

Em erg ing  lega l issues

Tox ic  to rts  and  p roduc t liab ility  c la im s/ 
lit ig a tio ns : c lass  ac tion , E rin  
B rockov ich ’s m ov ies  (C iv il A c tio ns):

– In  the  past, m a in ly  asbestos and  m o ld

– N ow  inc reas ing  on  s ilica  ( in  sand  v ia  
a irbo rne  fo r inha la tion  exposu re ) and  
pe rch lo ra te (in  ce rta in  com bustib le  m a te ria ls , 
food , firew o rks)

– Vapo r In tru s ion  C la i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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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박 헌 석

A  cu rren t p ro jec t tha t I am  w o rk ing  on…
“G u idance  on  Vapo r In trus ion  E xposu re  P athw ay:

Inves tig a tio n  and  R em ed ia l A c tions ”

Affected 
Groundw ater

Typical Exam ple of Vapor Intrusion Pathw ay

Utility Line

Ox ygen Vapor M igration

Cracks/OpeningsEffects of Atm ospheric Pressure 
(Barom etric Pumping)

Advective vapor F low

Stack Effects

W ind Effects

Vapor Source 
from Indoor

Affected 
Groundw ater

Typical Exam ple of Vapor Intrusion Pathw ay

Utility Line

Ox ygen Vapor M igration

Cracks/OpeningsEffects of Atm ospheric Pressure 
(Barom etric Pumping)

Advective vapor F low

Stack Effects

W ind Effects

Vapor Source 
from Indoor

94박 헌 석

Ka trina

• Pos t-Ka trina  supe rfund  s ite  im pac t 
eva lua tion

• Eva lua tion  o f w a te r, so ils  and  sed im en ts  
nea r indus tria l fac ilit ie s  a ffec ted  b y  the  
Ka trina  s to rm  su rge

• P re lim ina ry  assessm en t: no t as  bad  as  
expec 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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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박 헌 석

96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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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박 헌 석

98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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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박 헌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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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2차)

질의) 워싱턴 주에서 토양오염지역을 조사하고 복원하는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

응답) Superfund법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Cleanup이 진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워싱턴 주에서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하는 전체 예산

의 1/3 정도를 변호사 비용이 차지했던 것으로 파악됨.

◎ Brownfields Program

질의) Brownfields Program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다면?

응답) 일종의 황무지(brownfield) 개념으로 오염지역의 Cleanup 기준을 맞출 수 없

어서 그 지역을 버리고 새로 건설하는 비용이 Cleanup 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 

연방정부에서 그 지역의 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볼 수 있음.

의견) 산업화과정에서 도시화되어 남아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및 공장들로 인하여 

오염이 된 지역을 brownfield라 할 수 있음. 오염이 너무 심하여 정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도 더 심해지기 전에 그 지역을 

버리고 다른 새로운 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았음. 그러나 땅값의 상승으로 오염 지역을 버리고 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되

고 도시 미관도 해치게 되는 이유로 재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생김.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과 함께 토양 및 지하수오염의 복원의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하여 Browfield법을 만들어 그 지역을 복원하고 도시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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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Brownfield Program의 핵심이 fund 지원인가, Cleanup level을 낮춰주는 

것인가? 또, 완전히 Cleanup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인가?

응답) 기준을 낮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화기간을 최대한 연장해주거나 또는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의견) 법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서 공장을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

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유예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정부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 연계

질의) 우리나라는 토양과 지하수에 대한 법이 따로 있어서 Cleanup goal 자체가 

별개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토양은 정화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지하수를 정화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는데 지하수를 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응답) 어느 한 요소만 정화할 수는 없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게 

되며, leaching의 문제가 있을 때에 leaching pathway를 역으로 따져보고 그 영향을 

계산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Land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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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련소 As 오염지는 어떤 방법으로 정화하고 있는가?

응답) 대부분 토양을 현장에서 태워버리거나 새로운 흙으로 Landfill 하고 있음.

질의) 우리나라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engineering 측면에서 볼 때 막대한 비용을 

들여 Landfill을 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아닌가?

응답) 기준치만 정해진다면 방법적인 면에서는 영구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러한 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처리효율이 높은 Landfill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음.





제3차 포럼

미군 반환기지 오염현황과 복원방안

1. 조사개요

2. 반환기지별 부지특성, 오염현황, 조사결과

3. 조사의 문제점

4. 복원의 문제점

5. 협상의 문제점

김민철 박사

한국농촌공사 환경지질사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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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포럼 발표자료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발표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본 자료집에 첨부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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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3차)

◎ 중금속 오염원 파악 및 위해성 평가

질의) 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중금속의 오염원을 밝히기 원할 경우, 연속추

출법 등의 방법으로 중금속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면 가능할 것임. 또한 위해성 평가시 

지렁이를 이용하면 토양의 위해성 정도에 대한 결과와 함께 복원 전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으므로 그런 항목이 추가되면 중금속의 위해성 평가 측면에 도움이 될 것임.

응답) 실제 계획상에는 오염원 파악과 위해성 평가 모두 포함되었으나, 조사 기간이 

확보되지 못한 문제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이러한 조사기간의 연장 문제는 

향후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함.

◎ 반환 지역 내 사격장 오염 현황

질의) 반환된 공유지 중에 사격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격장은 

기지에 비하여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복합오염이며, 강수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동한다

는 점에서 볼 때 미국 측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기준인 KISE 규정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됨. 예를 들어 파주의 스탠리 사격장은 38만평의 대면적으로 미군의 사격 연습량이 

많기 때문에 오염정도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됨. 사격장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는가?

응답) 파주의 오클라호마의 경우, 평균 충적층의 두께가 6m, 오염층의 두께 1m로 

확인되었고, 납이 5,000ppm, 구리가 270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가’ 

지역 기준 약 7,000평방미터, ‘나’ 지역 기준 1,700평방미터가 오염되어 전체 면적 

8만평방미터 중 약 10% 정도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 텍사스 기지의 경우, 68,000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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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2만평) 규모의 사격장에서 ‘가’ 지역 기준 2,600평방미터, ‘나’ 지역 기준 

800평방미터로 납, 구리의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오염 총량은 ‘가’ 지역 기준 

700-800큐빅미터, ‘나’ 지역 기준 240큐빅미터 정도로 확인. 노스케롤라이나 사격

장의 경우, 20,000평방미터(6,000평) 규모로 납과 구리가 초과되었고, ‘가’ 지역 

기준 40,000평방미터(2,500큐빅미터) 정도가 오염된 상태이며, 수질 정화기준을 초과

한 지하수는 확인되지 않았음.

◎ 복원비용의 부담 문제

질의) 우리나라의 경우 복원비용의 일부를 미군이 부담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독일이

나 일본의 경우는 주둔 미군이 복원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떠한가?

응답) SOFA 규정대로라면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므로 미군이 부담할 이유가 없음. 

그러나, 부속서류를 개정하고 반환공유지의 환경오염조사 절차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미측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환경부, 국방부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상황을 확보했

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임. 현재는 미군측에서 불가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임. 한국 

내의 미국에 대한 여론과 한미간 관계 악화가 실질적으로 중금속 오염을 조사하는 입장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실례로 미측에서 한국측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미측 엔지니

어가 별도로 샘플 분석과 검증을 하려 했지만 실행되지 못하였음. 이는 이라크전이 시작

되면서 전 세계 해외주둔기지의 예산이 15% 정도로 낮아지는 등 자금압박으로 인하여 

용역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임. 현재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

◎ Turn-key 방식의 책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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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Turn-key 방식(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일괄 수주하는 방식)의 책임 시공이 

바람직한 방법인가?

응답) 대규모 사업(부산 문현, 부산 정비창, 부산역, 서울 정비창)들은 대부분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이유는 공기관이 발주할 경우 책임 회피 문제가 생기는

데 있고, 삼성, 한화 등의 대기업들은 일정 비용이 되어야만 사업에 착수하여 하청업체에 

맡기는 형태로 진행하는 실정으로 볼 때, 이 분야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소규모의 토양정화업체들이 안전

하게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과당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인력 양성과 시장 형성이 

시급함.

의견) Turn-key 방식을 지구 단위로 묶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임.

질의) 사업의 대부분이 Turn-key 방식으로 가야하는 양상인가?

응답) 소규모의 경우 그럴 필요는 없으며, 대기업의 경우도 기술의 축적 없이 자본만으

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소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기술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져야 궁극적으로 토양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봄. 현재까지는 

시장의 부재와 더불어 투자만하고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므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임.

질의) 외국 엔지니어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응답) 국내 인력은 외국과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됨. 실례로 SK에서 

수년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외국과 기술협력을 맺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실제 사업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남. 첫째, 소규모 인력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둘째, 실질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이 있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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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는 실질적으로 경쟁이 되지 않음.

질의)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을 겨냥하여 들어오는 업체들의 사례가 있는 

현 상황으로 볼 때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와 비교하면 중국을 거쳐 들어올 경우 

단가는 낮아질 수 있음.

응답) 그런 일이 실제 있으며, 국내에 지사를 두고 활동하는 국제 환경컨설팅 회사들의 

경우 주재하고 있는 인력이 1~2명 정도로 활용도가 낮은 것도 사실임. 그러나, 실제로 

한국인의 임금보다 적게 받고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회사들도 있음.

◎ 토양오염조사의 기준

질의) 토양조사시 조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하였는가?

응답) 토양정밀조사지침을 준용하였으며, 조사 착수 3개월 전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세부지침으로 정하여 이를 근거로 조사하였음.

질의) 미군측에서 제공한 자료(BEI)에 부지 내 시설 이력 등의 자료가 포함됐었는가? 

이는 Zn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건물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오염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정확한 오염원을 찾고자 

했다면 과거의 시설 배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됨을 지적. 그리고 향후 

기지가 반환 되어 국내법상으로 법적 조치가 내려질 경우, 조사항목이 17개에서 30개 

수준으로 확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복원 후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료저장 문제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되어 외국처럼 현시점에서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경우까지 시료 저장 대상

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을 지적. 정화기준 설정시 중금속의 배경농도가 복원 목표 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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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고려요소라 생각되며, 향후 위해성 평가를 대비해서 하천, 마을, 주변 지하수 

등도 조사해야 할 것임.

응답) 시설물 내역의 경우 BEI상에 설치, 년도,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었으

나 보수내역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조사항목은 법상의 16개 항목 외에 별도로 RTX, 

화약관련 물질, MTBE, 방사능까지 포함시켜 광역적인 배경농도와 기지 내 배경농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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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4차)

◎ 광재 및 광미의 처리(재활용) 문제 

질의) 광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응답) 광미, 폐석 등 광산 개발로부터 나오는 모든 물질이 이에 해당되는데,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광미는 오염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광미는 무조건 오염덩어리라는 사고는 틀린 것임.

질의) 광재를 재활용하여 도로포장재로 사용할 때,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출실

험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정화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기준에 

따라 상충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응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용출실험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면 그러

한 경우 토양오염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의견) 실제 폐기물을 기준으로 한 것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적용하되 무기물 계통은 

다른 시험법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토양 담당부서와 산업폐기물 담당부서

의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임

질의) 현재 광미를 재활용하여 쓰는 곳이 많은가?

응답) 현재까지는 주로 연구 목적이었으나, 앞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곳은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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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광미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여 사용하려는 측면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광미의 재활용 자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

는 광산에 있는 광미를 현지에서 처리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공공장소에서 

사용하기 때문임.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이 상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임.

의견) 포철에서도 부산물로 나오는 광재들을 유용광물로 외부에 반출할 때,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광재를 재활용할 때는 

현실적으로 운반비 등의 기타 경비를 제외하고도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지를 검토해보아

야 할 것임.

◎ 수은의 오염조사 현황 및 특징

질문) 수은의 용출이 적어 수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가?

응답) 지금까지 수은에 대한 연구자체가 많지 않았음. 국내 광산 20~30% 정도의 

오래된 광산의 경우 인위적으로 amalgam 처리 등의 선광과정에서 광미장에 그대로 

버려진 경우가 많았으며, 수은의 특징이 외관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물질이면서 광미

장 상단부의 지표로 노출되어 문제가 될 수 있음. 폐광산 조사가 일반적으로 As, Cd, 

Cu, Pb, Zn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수은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임.

질문) 수은 검출이 쉽지 않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이 어려운 것인가?

응답) 다른 물질과 달리 샘플링 자체를 별도로 해야 하고, 전처리를 포함한 분석 자체

도 분석기술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수은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는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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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분석기를 사용하여 제대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의견) 실제로 AAS와 ICP-MS의 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다른 원소에 비해 

데이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수은 전용분석기 조차도 믿기 어렵다 할 수 

있음.

◎ 폐광미에 대한 Soil Washing의 적용

질의) 폐광미에 대한 soil-washing method의 적용 가능성은 어떠한가?

응답) 전혀 안된다라기 보다는 폐광산에서의 적용이 쉽지 않고, 적용하는 대상물질이 

광미일 경우 효율이 낮을 것으로 생각됨. 미국에서는 성공 사례도 있으나 현지의 적당한 

매질을 이용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 

방법임.

의견) 실제 울산에서 soil-washing method를 사용해 보았는데, 처리 전에 비해 

처리 후의 농도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음.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질광물학적인 원인이고, 둘째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임. 여기서 제도상

의 문제점이란 아무리 규모가 큰 반응기에 넣어 반응을 시키더라도 토양의 완충능력 

때문에 산처리시에 reactor 안에서 pH가 2~3으로 밖에 유지가 안된다는 것임. 그러나 

이를 샘플링하여 분석할 때는 pH가 0인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됨.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므로 중금속 처리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시켜야 할 것임.

의견) 울산의 경우, 그 지역 자체가 광화대로써 광산개발에 의한 오염이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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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오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으로 볼 때 지질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었음.

◎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 문제

질의) 환경부 개황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낮은 예산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에 

대해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오염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며, 광산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찾기 어려운 소규모 광산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됨. 환경부에 예산이 없다면 광해방지사업단 출범시 그 예산의 일부를 확보

하여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어떠한가?

응답) 95년부터 05년까지 168개, 06년까지 219개의 광산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루어

지며, 총 687개 광산에 대하여 개황조사를 한 상태임. 향후 310개 광산에 대하여 정밀조

사를 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 3~5억을 증가시킬 예정임. 그러나 증가 예산도 많이 부족하

다고 판단되어 광해방지사업단의 조사 용역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예정하고 있음

의견) 20억 예산으로 광산 피해에 대한 인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으

나, 폐광산이나 토양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고 산업의학 관련 인력에 투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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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5차_1)

◎ 오염물의 이동성 조사

질의) 사격장별로 사용하는 화기가 다르고, 화기에 따라 나오는 성분들도 다를 것이므

로 화기에 따른 오염물 조사를 제안함. 오염물의 이동성도 조사되었는가?

응답) 실제로 화기에 따른 오염물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동성도 고려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 오염물의 이동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이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므로 필요시 

공유할 수 있음.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 착공이 확정되면,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공사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함. 어떤 사업을 하든 토양지하수오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곳은 사업장 허가를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염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함.

◎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문제

질의) TNT와 RDX의 배출기준을 1.5로 제시하였는데 굉장히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토양환경보전법상에서 기준을 제시할 때 기준을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용해도가 낮아 생물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응답) 연구 당시 현재 국내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이 없어 택한 방법은 10-6 암발생 

확률을 가지고 사격장 주변 사람들이 식품, 어류, 패류, 물 등을 섭취한 위해도를 조사하

여, 이에 근거하여 값을 제시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

되지 않고 미국처럼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특성을 감안하여 전공연구자들이 적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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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의견) 사격장의 경우처럼 매년 사용하게 되는 오염지역의 경우 기준의 중요성보다도 

위해성을 차단하고 그러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임.

의견) 기준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들어가려면 일단 외국자료를 볼 것이고,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자료들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본 연구의 자료도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

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임.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오염물질 관리 기준의 의미가 약하다

는 생각이 드는데 유해물질을 판단할 때 상위법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경우 토양환경보전

법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예가 상당수 있음. 따라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이러한 사례들

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견) 본 주제발표를 통해서 사격장 오염문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문제점과 심각성들을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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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5차_2)

◎ 토양유실방지법 문제

질의) 토양유실방지법을 어디에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는가?

응답) 토양유실문제에 대해 시책건의를 하여 받아들여졌지만 농림부의 무관심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수질오염 측면으로 볼 때 환경부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봄.

의견) 농업토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토양침식, 토사붕괴, 토사유출과 같은 사안을 다루는 재난방지청에 건의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임.

의견) 농업토양으로 보면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run-off로 

인한 land-sliding, 수질방지 등을 복합적으로 다루어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농업토양을 복원하는 원래 목적도 충분히 

달성이 되어야 할 것임.

의견) 농업토양을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몇 mg 밖에 되지 않는 토양 내 중금속을 컨트롤하기 위하여 객토를 해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면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농산물의 

life-cycle에 따라 분석 수치도 달라지므로 측정시기에도 문제가 있어 여전히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토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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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방지법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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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6차)

◎ 토양환경평가의 적용과 토양환경평가제도 개선

의견) 본 주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점으로 첫째, 토양환경평가의 실제 적용에 따른 

문제점 발생임. 토양환경보전법으로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오염정밀조사를 규정할 때, 

실제로 토양환경평가 조사를 실시하여 나온 결과는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조사 및 정화

의 비용까지 고려해서 민간측에서 자체적으로 발견, 실제적으로 토지가에 반영하여 거래

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본래의 의도였다고 생각함. 이는 만약 토양환

경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토지를 산 사람이 향후 일어날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음. 문제는 토양환경평가가 도입된지 약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기업에서 토지를 1,000억을 주고 

샀을 때 500억의 정화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런 경우 토지를 산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임.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이슈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단지 토양환경평가가 제도가 잘못 되었다 라기 보다는 제도가 시행된 기간

으로 볼 때 4년이라는 기간은 아직 단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둘째, 토양환경평가제도

의 개선에 관한 것임. 토양오염정밀조사와 토양환경평가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다른데, 

토양환경평가결과를 다시 토양오염정밀조사 행정 명령에 적용하자고 한다면 민간측에서 

자발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현 제도를 유지하고 싶다면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해야 함.

의견) 토양환경평가제도가 잘못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며, 현실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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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양환경평가가 이용을 당하고 있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임. 제도

는 좋은 취지로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4년간의 전국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때, 많은 사례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대부분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될 때, 환경단체의 요구로 문제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토양환경평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봄.

◎ 토양관리 규제 강화 문제

의견) 토양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정부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서서 할 수 없으며, 기업들에게 직접 하면 토양오염도 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고민이므로 규제 강화의 어려움이 현실적 이슈임. 실제로 사회에서 토양환경평가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원래 토양환경평가는 강제화 하는 순간 제도 

본래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제화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또한 토양환경평가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서 지침을 자세하게 써야한다 의견도 토양환

경평가제도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토양환경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토양오염을 밝혀내고 만일 나중에 그 오염에 대한 보고서가 틀리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고, 이 토양관리 시스템에서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정밀조사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임. 발표내용을 들어보면, 오히려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대로 기준을 

개발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전문성과 경험이 미흡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들다보니 현재의 문제가 발생한 것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

나라 업체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업체 마음대로 하게 할 경우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여 

토양환경평가를 오히려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임. 이에 따라 제3자가 볼 때 토양환경평

가제도를 이용하는 근거만 남겨주는 꼴이 되었다는 생각이 듬.



토양정밀조사 지침과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비교 및 문제점∣ 225

의견) 토양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된 전문기관 중 대학들이 대부분 

분석실 위주로 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들이 없는 것이 문제임.

의견) 기본적으로 토양정밀조사는 엄연히 규제를 위한 것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

나 규제 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 토양 분야의 발전이 

늦은 이유로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어 규제의 정당성이 잘 서지 않는 것도 이유로 

볼 수 있음. 최근 미국에서는 석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석면 때문에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정부에서 석면을 치우라는 법을 만들기 전임에도 기업들이 스스로 석면을 

치우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규제 측면은 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적용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임.

의견) 토양환경보전법의 원래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어 있음에도 문제점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는 현장에서 사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든 비의

도적이든 문제를 묻어두고 지나온 경우가 많은데, 본래의 토양환경보전법의 취지를 살리

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토양환경평가제도가 개선되어

야 함.

의견)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게 되는데, 그 회계감사를 받는 취지는 채권

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외부감사라는 것은 원래 문제를 찾아내고 제3자

가 객관적, 공식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회계감사들이 그 제도를 악용하여 

결탁해 버리면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상장하고 투자받는 경우가 생기게 됨. 1960~80

년대에 그런 문제점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으나, IMF 이후 회계법인 및 개개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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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회계감사의 규제가 강화되었음. 이러한 계기가 있으면 토양환경조사의 개선이 가능

할 수도 있음.

◎ 토양환경평가제도의 개선 방안

질의)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유지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응답)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토지의 용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오염 결과가 아주 나쁘지 

않으면 정화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주거의 용도로 바뀌는 경우에는 정화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을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장을 팔고 아파트 부지로 재개발할 때 그 공장 주인을 위해서 토양환경평가

를 한 경우가 있었음. 이는 10년, 20년 후 일어날 수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소송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음. 그러한 작업들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임. 정밀조사 지침은 

규제를 제대로 만들기 힘들고, 규제도 잘 안되므로 결국 기업들이 스스로 이 문제들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 토양환경평가는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공공기관들은 열심히 찾아내서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일단 공공기관

들은 자본이 투입되어도 자기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리 민감하지 않음. 둘째, 담당자

들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피곤하게 생각한다는 것임. 국립환경과학원이

나 KIST, 대학 등 여러 곳을 접촉해봤는데 하지 않으려고 함.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토양환경평가는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민간업

체들은 부실한 토양오염조사에 의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토양오염

조사기술 개발에 투자해야하고, 체계적인 토양오염을 시행하게 되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도 들게 되는 것임. 그렇게 해야 토양환경평가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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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런 내용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공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볼 

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데, 기획하는 공무원들의 공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의견)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2년 정도 있으면 변경된다는 것임.

◎ 오염토양과 폐기물 구분 문제

의견) 오염된 토양을 폐기물로 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토양환경평가제

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오염되었다고 판단되는 토양이 단순히 일반폐기물로 처리되

는 경우가 많음. 실례로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여 14만m3 정도의 오염토양이 나온 지역

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적용하여 처리한 사례가 있었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오염토양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용출시험법으로 분석할 때 그 분석 

결과가 지정폐기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임. 결국, 그 지역의 오염 토양이 일반폐

기물로 구분되어 그 상태에서 아파트 설립허가가 난적이 있으며,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

하다는 것임.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음. 첫째, 폐기물 조사 자체가 분석 위주로 현장 

위주가 아니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현장에서 통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전문기

관이 제대로 토양과 폐기물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봄. 둘째, 가장 우선적으로 주거지로 변경이 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규제가 반드시 적용되

어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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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7차)

◎ 사격장 오염물질 처리 공정

질의) 발표 내용에서 권총탄이 산포된 대지의 면적이 약 5,000m3라고 하였는 바, 

권총탄을 인력으로 수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가?

응답) 설계도상의 표토 기준을 보면 최상층은 나뭇가지나 낙엽이고, 중층은 부식된 

형태의 유기토이며, 하층은 원지반임. 이에 따라 처리는 최상층은 긁어내고, 그 아래의 

부식토나 원지반은 건식선별을 하게 될 것임. 또한, 그 아래의 권총탄은 컨베이어에서 

수작업으로 선별할 예정임. 실제로 권총탄과는 달리 크기상으로 토사와 구별이 잘 안되

는 납탄의 경우에는 별도의 밀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납탄을 누르면 흙은 작게 부서지겠

지만 납은 연성이 있어 면적이 넓어지므로 이를 이용하여 걸러내도록 할 예정임. 선별과

정에서 납탄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납탄 자체 외형에 변형이 일어나 세척공정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납탄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함. 그러나 권총탄은 일부면적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권총탄의 

처리만을 위하여 설비를 갖추기에는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됨.

질의) 1차 선별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까지의 공정 시간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

응답) 단위 공정 단계마다 흐름을 조정하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 시간을 명확하

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단위 시간당 처리량은 10~15m3/hr의 토사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 각 단계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볼 수 있음.

질의) 세척수는 재순환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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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세척수는 전량 분리/침전/재순환 됨. 그러나 건식선별 이후 습식선별 단계부터

는 전량을 산세척하는 것은 아니고, 입경에 따라 분류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것을 대상으

로 세척하게 됨. 오염물질 중에서 최종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도 분류가 안되는 부분은 

전량 소각, 매립장으로 보내지게 되나, 납의 특성상 소각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최대한 제거하여 처리하려고 함.

질의) 지정폐기물로 간다는 것인가?

응답) 약 20%정도 지정폐기물로 처리됨.

질의) 20%정도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납의 재활용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응답) 순수한 납의 경우 1,200$/ton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의견) 본 공정을 볼 때 중요한 것이 첫째, 선별, 둘째, 굴착, 셋째, 토양세척(soil 

washing)이라 생각함. 특히, 토양세척 단계에서는 그 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일 

것임. 그리고 발표 자료에서도 그러하듯이 물에 대한 납의 용해도(solubility)가 없기 

때문에 물로 pH를 측정하면 토양 pH 그대로 나오게 됨. 그런데 pH를 맞추지 않는다면 

납 세척이 안되므로 강산을 사용해야 함. 강산을 사용하여 세척한 토양은 다시 산에 

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양세척량을 가능한 최대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옴. 이를 

위한 방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열처리(thermal treatmen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부터 열처리를 고려했다면 폐기물 처리 비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여기서 열처리란 간단하게 토양을 태우는 것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나오는 양을 소각할 

것인지, 토양세척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이 또한 그 양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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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construction waste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응답) 2004년부터 외국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진공법을 사용할 것이며, 이 방법을 

역으로 복토시에도 활용할 예정임

의견) 재용출 문제에 대하여는, 산으로 토양을 처리한 후 중화시킬 때, pH로 측정하지 

말고 알칼리도로 측정하면 재용출 문제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임.

질의) Water balance는 어떻게 되는가?

응답) 전량 재순환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오염수는 절대 유출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공정 진행 중에 손실되는 부분은 보충할 계획으로 있음.

◎ 오염정화공법 선택의 문제

질의) 발표자료에서 보면 정화공법간 비교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가?

응답) 점수화하는 항목 자체는 주관적이었으며, 어느 정도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음

의견) 토양세척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작성된 자료 같아서 상당히 인위적인 생각이 듬. 

예를 들어, 토양정화법으로 다른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음.

의견) 많은 비교 항목들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산정하다보니까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이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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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il W ash ing  기 술 의 현 황 과 전 망Soil W ash ing  기 술 의 현 황 과 전 망

2 0 0 6 . 12 . 

현 대 건 설 기 술 연 구 소

Ⅰ . So il W a sh in g  기 술 에 대 한 이 해Ⅰ . So il W a sh in g  기 술 에 대 한 이 해

오 염 토 사 를 물 과 혼 합 하 여 토 립 자 와 오 염 물 질 을 분 리 , 정 화 하 는 기 술

A Typ e  : 고 용 해 성 오 염 물 질 물 을 추 출 용 매 로 사 용

B Typ e  : 저 용 해 성 오 염 물 질 물 을 물 질 분 리 를 위 한 매 개 체 로 사 용

기 술 의 원 리

1 . 기 술 의 원 리 및 구 성1 . 1 . 기 술 의기 술 의 원 리원 리 및및 구 성구 성

계 통 도

오 염 토 사 +  물
혼 합

조 립 토 사 분 리
( 자 갈 +  모 래 )

미 립 토 사 분 리

미 립 토 사 오 염 물

원 위 치 매 립 처 리 / 처 분

물

간 이 처 리

하 수
처 리 장

슬 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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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So il W a sh in g  기 술 에 대 한 이 해Ⅰ . So il W a sh in g  기 술 에 대 한 이 해

토 양 중 의 오 염 물 질 수 계 로 전 이 수 질 오 염 (? )

- A  Typ e 의 경 우 에 해 당 : 고 용 해 성 오 염 물 질 함 유 시 물 을 추 출 용 매 로 사 용

- 수 처 리 가 오 염 토 의 직 접 처 리 보 다 경 제 적 인 경 우 가 대 부 분

오 염 물 전 이 에 대 한 오 해

2 . 기 술 에 대 한 오 해 들2 . 2 . 기 술 에기 술 에 대 한대 한 오 해 들오 해 들

물 사 용 량 에 대 한 오 해

- B Typ e  <  A  Typ e

- B Typ e 의 경 우 세 척 토 사 부피의 3배 이하

- A Typ e 의 경 우 단 계 적 추 출 방 식 으 로 물 사 용 량 최 소 화

물 사 용 량 ∝ (오 염 물 질 의 용 해 도 )- 1 ,  오 염 농 도 , 목 표 제 거 율

Ⅱ . 적 용 사 례Ⅱ . 적 용 사 례

- 대 표 적 B Typ e 에 해 당

- Hu m u s, C e llu lo se ,  Lig n in   등 분 해 속 도 가 느 리 고 용 해 도 가 극 히

낮 으 며 비 중 이 가 벼 운 오 염 물 질 이 주 성 분 임

1 . 비 위 생 매 립 지 선 별 토 처 리1 . 1 . 비 위 생비 위 생 매 립 지매 립 지 선 별 토선 별 토 처 리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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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적 용 사 례Ⅱ . 적 용 사 례

- B Typ e 에 해 당

- 유 류 는 비 표 면 적 이 큰 미 립 토 에 집 중 분 포

: 입 도 분 리 로 미 립 토 분 리 후 별 도 처 리

2 . 유 류 오 염 토2 . 2 . 유 류유 류 오 염 토오 염 토

- B Typ e 에 해 당

- 비 소 함 유 광 미 → 입 도 분 리 → 처 리 / 처 분 량 최 소 화

↓

양 질 의 골 재 생 산

3 . 폐 광 산 비 소 함 유 광 미 오 염 토 처 리3 . 3 . 폐 광 산폐 광 산 비 소 함 유비 소 함 유 광 미광 미 오 염 토오 염 토 처 리처 리

Ⅱ . 적 용 사 례Ⅱ . 적 용 사 례

- A Typ e 에 해 당 : C a C l2 ,  Na C l 제 거 가 목 적

- 바 닥 재 /비 산 재 → C a C l2 ,  Na C l 용 출 제 거 → 시 멘 트 재 료 로 재 활 용

4 . 생 활 쓰 레 기 소 각 장 바 닥 재 와 비 산 재 처 리4 . 4 . 생 활 쓰 레 기생 활 쓰 레 기 소 각 장소 각 장 바 닥 재 와바 닥 재 와 비 산 재비 산 재 처 리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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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 시 장 현 황 과 향 후 전 망Ⅲ . 현 시 장 현 황 과 향 후 전 망

- 비 위 생 매 립 지 정 비 사 업 : 오 염 토 처 리

- 매 립 지 재 생 , 수 명 연 장 (용 량 증 대 )

- 준 설 토 처 리 및 건 설 용 골 재 회 수

1 . 국 내1 . 1 . 국 내국 내

현 장 되 메 움

압 축 /포 장 세 척 토 사

최 종 복 토

매 립 쓰 레 기

비 위 생 매 립 지

일 일 /중 간 복 토

선 별
(오 염 토 사 ,불 연 성 물 질 ,가 연 성 쓰 레 기 분 리 ) 세 척

가 연 성
쓰 레 기

오 염 토 사굴 착 /운 반

Ba le

공 원 조 성

위 생 매 립 지 조 성

차수막

원 지 반

불 연 성
물 질

파 쇄 후
매 립

하 수 처 리 장
연 계 처 리

o r
자 가 처 리

(배 출 기 준 이 하 ) 

침 출 수

기 존 매 립 지 정 비 또 는 재 생 / 수 명 연 장 방 안기 존기 존 매 립 지매 립 지 정 비정 비 또 는또 는 재 생재 생 / / 수 명수 명 연 장연 장 방 안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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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 시 장 현 황 과 향 후 전 망Ⅲ . 현 시 장 현 황 과 향 후 전 망

- 비 위 생 매 립 지 정 비 사 업 : 매 립 쓰 레 기 선 별 후 선 별 토 세 척 처 리

- 소 각 장 소 각 재 처 리 : 소 각 재 세 척 후 재 자 원 화 (시 멘 트 원 료 )

- 준 설 토 처 리 : 오 염 준 설 토 처 리 (다 이 옥 신 , 유 기 물 , PC Bs 등 )

2 .  일 본2 . 2 . 일 본일 본

- 매 립 장 부 지 의 택 지 개 발

: 예 ) 북 경 시 5 환 과 6 환 도 로 사 이 1 0 0  여 군 데 1 억 m 3 매 립 쓰 레 기 추 정

3 . 중 국3 . 3 . 중 국중 국

6환 도로

5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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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토의내용(8차)

◎ 오염토사 처리 문제

질의) 본 주제발표 내용의 핵심은 오염토사 부분이라 판단됨. 몇 가지 조사 사례에서 

볼 때,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에 맞지 않으며, 법적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행정명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선별과정 다음의 세척과정에 투입되는 오염토사의 대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응답) 선별과정 후의 토양은 오염된 토사도 있고, 오염되지 않은 토사도 있음. 일단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용출성 오염물질이 많이 함유된 토사들은 냄새가 독하고 섬유성 

물질들이 많음. 이러한 물질들이 오염토사의 대상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세척하고자 하는 것임.

의견) 10년 전 대규모 매립장 처리 사업에 참여한 사례가 있음. 특히, 매립장과 관련해

서는 법률적으로 토양항목에 유기물관련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됨. 이것이 

해결되어야 오염토사로서 법률적인 판단을 받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됨.

질의) 오염토양, 오염토사 등의 세척대상으로 구분되려면,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용출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토양환경공정시험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선별토사가 

부유물질 1% 내에 들면 성토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세척토사로 분류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응답) 실제로 법적인 강제조항도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염토사로 보지 않은 

상황임. 향후 침출 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를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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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매립지 현황

질의) 일본의 경우 20~30개의 비위생매립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발표 내용 

중에는 불법투기 외에는 비위생매립지 토양 오염의 사례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떠한가?

응답)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임. 비위생매립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투기가 많으며,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 미세토의 함수율

질의) 미세토를 탈수하면 함수율이 50% 까지 나온다고 하였는데, 이는 filter를 이용

한 것인가?

응답) 원심분리한 것임. 많은 사람들이 하수슬러지의 함수율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수슬러지의 경우 고형물의 비중 자체가 1.1인 반면 토양은 2.7임. 함수율이 

40% 정도 되더라도 토양과 물의 비가 1:3 정도 되는 것임.

◎ Soil Washing 기술의 내용

의견) Soil Washing의 핵심은 토양을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입자의 분류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함.

의견) EPA의 정의에 보면 Soil Washing은 오염토양을 씻은 후 물에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라 표현되어 있음. 본 기술의 주요 핵심은 입도선별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입도 선별의 매체로 물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됨. Washing이라는 개념은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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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세제를 사용하던 오염물질을 추출하는 것이며, 발표 내용 중 기술 원리에서 

A Type(고용해성 물질 - 물을 추출용매로 사용), B Type(저용해성 물질 - 물을 물질분

리를 위한 매개체로 사용)으로 나눌 때 B Type이 대부분이라 하여 입도분석과 Soil 

Washing을 같은 개념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본 기술의 대상이 

B Type을 위주로 한 것이라면 용어를 사용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술의 

핵심이 입도선별인 점을 고려하여 Soil washing이라고 명명하기 보다는 입도선별이라

고 해야 맞을 것임.

의견) 이 기술의 형식이 Washing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임. 기술의 핵심적

인 요소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질의) 선별토사와 세척토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다르다고 생각함. 

선별토사란 입자의 크기만 다르며, 오염물질이 없어진 것은 아님. 이에 비해, 세척토사라

는 것은 이미 오염물질이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음. 본 기술에 대해 설명할 때, 일반인들

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기술 시장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응답) Soil Washing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공용어라고 생각함. 지적한대로 

Washing과 기술의 형식은 같지만 이름을 따로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 마땅히 명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

의견) 이 기술의 적용 대상을 넓게 잡았다는 생각이 듬. 비위생매립장 정비기술이라고 

할 생각은 없는가? 여러 오염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Soil Wash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기에는 비위생매립장 정비기술 또는 준설토 세척

기술이라 명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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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임. 비위생매립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불법투기가 많으며, 일찍부터 관리를 시작한 것으로 생각됨. 특정 사례로 다른 모든 

경우가 일반화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봄. 토양 측면에서 보면 Soil 

Washing이 입도 분리가 주가 되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오염물질에 따라 각종 세척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물인 것임. 용해도가 높은 것들을 추출할 수 있으면 

물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 유기용제, 산, 염기 등을 사용할 

수 있음. Soil Washing에 산과 염기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 한다면 오류가 있음. 

광미 같은 경우 그것들을 추출해 내기 위하여 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음. 입도 분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다른 방법으로 Soil Washing을 하면 안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의견) 발표 내용에서 광미 내의 중금속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을 사용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광미 안에 있는 비소를 녹여내기 위해 Washing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광미 외부에 있는 물질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함.

의견) Washing 방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임. 중금속 오염이 광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며, 산업공단의 

토양부지와 같이 아연, 크롬이 함유된 물질을 사용하여 토양을 오염시킨 경우도 고려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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